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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BSTRACT)

전자상거래에 과세권 적용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일부에선 국가주권, 납

세의무 헌법 36조 등을 들어 과세형평의 원칙, 세수 결손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에 과세권

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현시점에서 기술적 문제로 디지털제품에 대해서는 과세

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본 논문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부문에

대하여 OECD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OECD에서는 두가지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첫째, OECD 모델조세조약에서 사용되는 기존 고정사업장 개념을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기

업활동에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둘째, 전자상거래의 발전이 고정사업장 개념 자체

에 어떠한 변화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국제논의에 대한 우

리의 대비도 향후 1-2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바, OECD등 국제기구의 논의에 민

관이 공동으로 적극 참여하면서 관련 국내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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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가 또 하나의 새로운 무역라운드로 등장하고 있다. 전

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에 관한 통일된 개념은 정립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컴퓨

* 관동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19 -



통상정보연구 제2권 제2호
━━━━━━━━━━━━━━━━━━━━━━━━━━━━━━━━━━━━━━━━━━

터 네트워크를 통한 상품·용역·정보의 판매와 구입을 의미한다. OECD에서는 문자, 소리,

시각이미지를 포함하여 디지털화된 정보의 전송, 처리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상

업적 거래 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는 3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전

화 등 유선통신망, CATV망, TV, 무선통신, 위성통신 등 인터넷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

통신 인프라, 둘째, 개인정보(Privacy) 보호, 시장 접근, 정보이용 가격, 조세 등 전자상거래에

대한 공공정책, 법률, 제도 등 사회적 인프라, 셋째, 전체 네트워크내의 기술적 표준과 보안, 인

증, 대금결제 등 서비스 기술 등의 요소 기술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으며,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상용화에 따라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해 주

는 범세계적 법적·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OECD의 주요 논의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전자상거래에 과세권 적용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일부에선 국가주

권, 납세의무 헌법 36조 등을 들어 과세형평의 원칙, 세수 결손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에 과세

권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현시점에서 기술적 문제로 디지털제품에 대해서는 과세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우선 과세 대상의 문제로서 소득추적과 세무조사의 어려움(암호사용, 원격

접속, Translator의 사용으로 인한 어려움), 거래당사자의 신원확인과 과세대상자 결정의 어려움

(과세권의 행사가 곤란), 과세시점 결정 및 증거능력이 있는 자료의 확보 곤란 등을 들 수 있다.

또 실정법상의 문제로 전자거래의 특성상 물리적인 실체가 없으므로 과세하기가 매우 곤란하

며, 국제간 전자거래의 경우 국가 조세권 결정이 곤란할 수도 있다.

전자상거래에 있어 조세문제는 국내의 경우엔 부가세와 소비세가 주요사항이며 국제간에는

관세가 주요사항이다. 관세는 WTO의 정보기술협정(ITA)이 타결(1996.12 : 모든 정보기술 상품

은 2000년까지)되어 관세철폐로 대부분 해결되었으나 부가세, 소비세는 EU와 미국의 입장이 상

충하고 있다. 국가별로 법인세가 낮은 지역, 세금 탈루 가능 지역에 전자거래사업자가 밀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국내의 경우 전자상거래 관련 수출보다는 수입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자상

거래에 대한 관세의 부과 수단,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의 거래에 대한 과세 대책,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현

재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들은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에 관한 국제적 협력이 요구되며, 기존 조

세개념과 원칙이 전자상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과세 방식에

있어서는 전자상거래의 특수성과 각국 이해의 대립으로 인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규모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고 있어 새로운 과세규범에 대

한 국제적 합의가 시급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가장 정확한 논의를 하고 있는 OECD의 전자상거래

및 과세논의 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II. OECD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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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 상거 래 관 련 위원 회

전자상거래에 대한 OECD의 논의는 이미 1980년대부터 진행되었으며, 1994년 이후 전자상거

래의 응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997년에는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해 정부·민간간

합동 국제회의를 개최하였고 이듬해인 1998년에는 오타와에서 전자상거래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전자상거래관련 각료선언을 채택하였으며, 그 후속조치로 1999년에 실무급회의인 전자상거래

파리포럼을 개최하였다.

OECD 내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는 수평협력사업 (Horizontal Issue)의 하나로서 정보통신위

원회(ICCP: Committee for Information, Computer and Communications Policy)를 비롯하여 재

정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무역위원회 등 많은 위원회가 부문별 참여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

며, 사무차장중 한 명인 쉬뢰겔이 조정역할을 맡고 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에 관한 OECD논의

에는 민간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리드가 뚜렷한 바, OECD의 민간자문기구인 BIAC(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관련 위원회의 활동은 다

음 표와 같다.

<표 > OECD내 전자상거래 관련 위원회 활동

활 동 위원회/ 작업반

사용자와 소비자의 신뢰 구축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전자 서명 및 인증

CCP(소비자정책위원회)
ICCP/ WPISP
ICCP/ WPISP

디지털 시장의 기본질서 정립

과세

통상정책 및 시장접근

CFA(재정위원회)
ECH(무역위원회), ICCP

전자상거래를 위한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접근과 이용

인터넷 관리, 인터넷 주소관리 시스템

Y2K

ICCP/ TISP
ICCP/ TISP
IND/ PME(산업위원회/ 중소기업작업반), PUMA(공공

행정위원회)
전자상거래 이용의 극대화

사회·경제적 영향

정부 공공 서비스

중소기업

교육용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시장

개발 협력

제한 없는 참여의 확보

ICCP, ICCP/ WPIE, EPC(경제정책위원회), EDRC(경
제발전검토위원회)
PUMA
IND/ PME, ICCP/ WPIE
CERI(교육연구혁신센터)
DAC(개발원조위원회)
모든 위원회 특히 ICCP, CCNM(비회원국협력위원회)

ICCP(Committee for Information, Computer and Communications Policy; 정보통신정책위원회)
WPTISP: 정보통신서비스정책작업반

WPIE: 정보경제작업반

WPISP: 정보보호작업반

WPIIS: 정보화사회지표작업반

- 21 -



통상정보연구 제2권 제2호
━━━━━━━━━━━━━━━━━━━━━━━━━━━━━━━━━━━━━━━━━━

2. 전 자상 거래 논 의의 전개

1990년대 초에 전자상거래의 가능성과 사회·경제적 유용성이 주창되기 시작하면서 사생활

침해, 미성년자 음란물 유통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기 시작하였는데 OECD는 1997년 샤커보고서

를 발간하여 전자상거래의 유용성과 정부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암호정책 가이드라인을 제

정(1997. 3)하여 사생활 보호 수단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전자상거래의 탈국경 성격이 부각되고, 이에 따라 범세계 전자상거래의 원활한 발전을 위한

정책원칙과 기본체계 (Framework)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해 미국 클린턴 행정

부는 1997년 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 를 발표하고 범세계적인 동참을

촉구하였다. 동 보고서에서 미국은 민간부문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정부규제의 완화와

최소한의 정부개입, 시장의 수요에 기초한 정책결정,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물품의 관세면세, 국

제적 논의의 활성화 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OECD는 민간부문과 합동으로 1997년 11월 핀란드 투르크에서 전자상거래 전문가회의를 개

최하였는 바, 민간업계는 시장주도와 기술중립성(technology neutrality)을 기조로 하는 10대 원

칙을 정부측에 건의하였다. 1998년 10월에는 캐나다 오타와에서 회원국 정부 전자상거래 담당

각료, 민간업계, 관련 국제기구와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한 전자상거래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3

개 각료선언과 함께, 범세계 전자상거래를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채택하여 전자상거래

발전방향을 정립하였다.

Turku 전자상거래 국제회의( 97.11.19-21)
◇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 정책합의의 도출을 목표로 핀란드 Turku에서 전세계 전자

상거래 장벽철폐 를 주제로 정부/ 민간 합동 국제 컨퍼런스 개최하여 민간이 제시한 정

자상거래 10대 정책원칙을 채택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시장기능에 입각하여 민간부문에 의해 추진

정부의 개입은 공익보호와 안정된 법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으로 이루어져

야 하며, 기술적으로 중립적일 것

민간부문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범세계적 적용을 위해 정부의 정책은 국제표준의 설정을 촉진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상호 조정되어야 함.

비전자적 상거래와 비교하여 전자상거래가 조세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됨

전기통신 인프라에 대한 규제는 시장의 수요에 따라 경쟁을 촉진하고 범세계적으로 시

장의 개방과 공정경쟁을 지향할 것

전자상거래의 참여는 개방, 경쟁적 시장환경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

프라이버시, 비밀성, 익명성, 내용규제에 관한 정책은 소비자에게 선택과 통제권을 부여

할 것

이러한 분야에서 업계는 소비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할 것

⑩ 민간업계의 자율규제, 계약, 교육, 기술적 해결방안, 분쟁해결절차의 채택을 통해 고도

정보사회에 대한 신뢰를 구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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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와 각료이후 동 각료회의에서 채택한 행동계획에 따라 구체화 작업이 OECD와 관련 국

제기구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한편, WTO 뉴라운드를 앞두고 전자상거래의 주요 이슈에 대한 영

향력을 제고하기 위한 이익단체들의 활동이 증가하였다. 특히 1999년 9월에는 민간기업조직인

GBDE가 파리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자상거래현안에 대한 민간기업의 입장을 개진하였으며,

OECD는 1999년 10월 전자상거래 파리포럼을 개최하여 오타와 각료회의 1년후의 각 부문별 추

진현황을 점검하였다.

3. 오타 와 전자 상거 래 각료 회의

OECD 오타와 전자상거래 각료회의는 범세계 전자상거래의 잠재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체

계의 정립을 목표로 미 상무장관 등 OECD 회원국 관련 장관 및 민관 국가대표단과 BIAC중심

으로 관련 기업이 참여한 기업연합체인 AGB(Alliance for Global Business)등 참여통신업계, 인

터넷 관련 업계 등 민간업계 대표 그리고 WTO, WIPO, UN, ITU 등 관련 국제기구와 소비자

단체, NGO대표 등을 포함, 총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98년 10월 17-19일간 캐나다 오타

와에서 개최되었다.

각료회의는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각료선언을 통하여 전자상거래소비자가 실제

(실물 이동을 수반하는) 거래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함을 천명하였으며 범세계 네트

워크에서의 사생활보호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여 온라인 환경에도 1980년 OECD 사생활보호 가

이드라인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자상거래 인증에 관한 각료선언을

채택하여 기술중립적이고 비차별적인 전자인증 제도를 개발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OECD 조세분야 보고서인 전자상거래의 조세 기본체계와 조건을 승인하고 전자상거

래가 기존 거래와 비교하여 더 불리하지 않은 조세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는 한편 소비세

는 소비지국에서 과세되어야 하며 디지털 재화는 상품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을 채택

하였다.

또한 동 회의에서는 범세계 전자상거래 진흥을 위한 행동계획1)이 OECD와 민간업계 그리고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각각 수립되어, 분야별 추진과 협력이 강조되었다. 행동계획의 추진에 있

어서는 OECD의 당면과제2)로서 7개 과제가 제시되었다.

오타와 전자상거래 각료회의는 전자상거래의 범세계적 기본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최초의 시

도라는 점과 함께, 동 회의에서 채택된 행동계획이 앞으로의 세계 전자상거래 논의방향을 형성

1) 범세계 전자상거래 진흥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이 OECD, 민간업계,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각각 수립되어, 분야별 추진과 협력이 다음과 같이 강조되었다. ① 사용자와 소비자의 신뢰구축

② 디지털 시장질서의 기본규칙 정립 ③ 전자상거래를 위한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④ 전자상거

래 이용의 극대화 등이다.
2) 행동계획의 추진에 있어 OECD의 당면과제로서 7개 과제가 제시되었다.① 1999년중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의 작성추진 ② '1980 사생활보호 가이드라인'을 온라인환경에 실제 적용시키는 방법

③ 전자인증과 서명에 관한 모형분석 ④ 전자상거래의 정의와 측정에 관한 작업 ⑤ 전자상거래의

사회, 경제적 영향분석 ⑥ 기술융합, 인프라에 대한 접근, 시장개방 등 전기통신 환경변화에 대응

하는 정책개발 ⑦ 조세에 관한 특별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주요 조세이슈의 연구 (로열티의 처리,
상주요건, 소비지 개념 및 소비세 징수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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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는 점에서 상징성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OECD

가 세계 전자상거래 논의의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4. 파 리 전자 상거 래 포 럼

1999년 10월 12-13일간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전자상거래 포럼은 29개 OECD 회원국

정부대표, 국제기구, 소비자 단체, 노동자 단체, 전문가 등 450명이 참석한 회의로서 오타와 각

료회의에서 시작된 디지털 경제 관계자들간의 대화 촉진과 오타와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행동계

획(Action Plan)의 시행현황 점검 그리고 향후 범세계적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를 위해 해결되

어야 할 과제들에 대한 의견 교환을 목적으로 하였다.

동 포럼은 6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제1세션은 기조연설, 제6세션은 향후 과제 논

의를 위해 할당되었고, 제2-5세션들은 각각 오타와 각료회의에서 밝혀진 4가지 행동계획, 즉 이

용자 신뢰구축, 디지털 시장규범 설정, 인프라 확장 및 이익의 극대화를 주제로 토의가 전개되

었다.

동 세션에서 의장(쉬뢰겔 OECD 사무차장)은 전자상거래 관련 이해당사자(정부, 민간기업, 국

제기구, 소비자 단체 등)간 대화의 증요성과 OECD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발표자들은

범세계 전자상거래 기본체계 구축에 관한 OECD의 역할을 평가하는 한편, 인터넷 접속 품질 향

상 및 비용 인하,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한 프라이버시 및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

였다.

동 세션에서는 오타와 각료회의 지시사항인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의 작성과 관

련, OECD 소비자위원회 담당자가 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회원국의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가

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소비자보호의 구체적 방법과 관련, 기업 대표들은 민간기업 단체를 통

한 자율적 행동준칙(code of conduct)의 시행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시민단

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법률적 기본틀에 기초한 정부규제가 필요함을 강력히 주장하였

다. 그러나 자율규제 또는 입법에 의한 규제 하나만으로는 효율적인 소비자보호가 어렵고 결국

양자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우리 나라 수석대표(주 OECD 대표부 박상기공사)는 발언을 통해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한

법적 장치의 일환으로 우리 나라가 전자상거래 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을 제정하였고, 이미 사이

버 증권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토론자들은 전자상거래를 위한 정보통신 기반의 확충을 위한 과제로서 광대역 가입자망

(broadband local loop access)의 개발, 시내망의 경쟁 도입, 효율적인 주파수 할당제도 및 전자

서명의 국제적 상호 호환성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전자상거래 발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인프라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주장을 제기하였다. 또한 HTML을 대체할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과 XML 전자서명 및 P3P(Platform for Privacy Protection)이 소개되었다. 세계은행

대표는 광대역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지면 구매가 100%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개도

국의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은 0.002%, 최빈국은 0.001%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격

차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OECD 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설치된 5개 기술자문그룹(Technical Advisory Group)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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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소개된 바, 일반조세행정(Technology), 세무조사(Professional Data Assessment), 소비세

(Consumption Tax), 과세권 배분기준(Business Profits), 전자상거래 소득의 성격 구분(Income

Characterization)등 5개 자문그룹들은 2001년 1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임을 보고하였다.

소비세 기술자문그룹(TAG)은 소비지의 정의를 기업 소비자의 경우 본점 소재지로, 개인 소비

자의 경우 주소지로 한다는데 대한 합의가 모아지고 있다고 소개하였으며, 과세권 배분 기준

TAG는 원천지 국내 고정사업장 설치요건 적용과 관련, 웹사이트를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

는지의 여부,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가격책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연

구가 진행중이라고 보고하였다.

유럽공동체위원회(EC)대표는 전자상거래에 대해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 합의에

따라 EC의 부가가치세 제도를 개선작업이 진행중이라고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EC에 등록된 공

급자의 제품이 EC내에서 소비될 경우 세금이 부과되나 EC에 등록되지 않은 공급자의 제품이

EC내에서 소비될 때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수정할 것과 디지털화된

(digitalized) 제품을 서비스로 취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업대표는 전자상거래로 인한 혜택과 기회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인 Digital Divide라는 부정적 개념보다는 Digital Opportunity라는 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고 Digital Opportunity의 촉진을 위해서 민간주도, 통신 및 정보 통신기술 규제완화,

비차별적 세금 및 조세방지, 정보통신 근로자교육, 중소기업 교육, 다양한 컨텐트 개발 등을 제

시하였다. 그러나, 시민단체 대표는 2010년까지 인터넷 보급률은 선진국이 40%에 이르나, 개도

국은 11%, 후진국은 2%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인터넷 보급률의 선 후진국간 편차가 심화

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Digital Divide에 관한 연구 및 개도국 및 후진국을 위한 기술개발 지

원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WTO사무국 대표는 뉴라운드 준비와 관련되어 논의되고 있는 무역 관련 전자상거래 주요 이

슈로 시장진입, 국내규제, 공공정책 목표, 관세문제를 제시하면서 1999년 11월 WTO 각료회의에

서 전자상거래 작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추가 연구 진행 여부 및 온라인 제품에 대한 관세 동결

결정(standstill) 연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미국대표는 범세계 전자상거래 실현을 위해서는 기존 WTO 기본 통신협상 양허의 준수가 필

수적이며, 전자상거래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1999년 5

월 미 상무성이 발표한 Emerging Digital Economy II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미국의 경험

으로 볼 때 전자상거래는 국가 경제에 분명한 이익을 제공한다고 강조하였다.

포럼 의장인 쉬뢰겔 사무차장은 전자상거래 논의가 기본원칙의 제정 등 추상적 논의의 단계

를 넘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고 전자상거래 논의의 진전상

황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는데, 우선 구체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분야로서, 소비자 보호 가이

드라인의 제정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 인증·전자서명과 관련한 OECD 정보통신위원회의

steering group 구성에 대한 회원국의 동의,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대를 위한 광대

역 가입자망, Last-mile 문제, unbundling과 경쟁 확대 정책에 대한 논의의 진전, 그리고 관세와

조세의 차이점에 대한 분명한 인식, TAG를 통한 조세연구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자율규제와

입법규제가 상호보완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과 모든 국가나 사회구성원이 동일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하에 개도국과 중소기업에 대한 더 큰 배려가 필요하다는 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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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선언하였다.3)

5. 2000년 각료이사회 및 FORUM2000

지난 6.26(월)∼27(화)간 프랑스 파리 OECD 사무국에서 2000년도 OECD 각료이사회가 OECD

29개 회원국 외무·경제·통상장관들 및 IMF, IBRD, WTO, ILO, BIS, UNCTAD 등의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4)

Shaping globalization(범세계화의 관리) 5)의 주제하에 개최된 금번 회의에서는 성장과 사

회 결속을 위한 정책 , 기술의 진보 ; Governance의 도전 (생명공학과 식품 안전을 중심으로),

다자체제의 강화 등의 주요 의제에 대한 각국 각료들의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으며, 회의 마

지막날인 6월 27일에는 공동성명서(코뮤니케)와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채택되었다.

금번 각료이사회는 Shaping Globalisation 으로 명명된 회의 주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반적

인 세계경기회복을 바탕으로, 지난 1∼2년간 중점적으로 다루어왔던 외환·금융위기 및 그 극

복방안 등 위기관리 차원의 논의에서 신경제현상의 이해 및 그 촉진방안, 뉴라운드 조기출범

을 위한 분위기 조성 등 보다 미래지향적인 논의에 주안점을 두고, OECD가 추진중인 주요사업

을 점검하는데 집중하였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OECD는 국제적으로 비중이 증대된 시민사회의 정보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

여 OECD 최초로 국제공개 컨퍼런스 형태의 Forum 행사를 2000년 각료이사회와 동일시간대에

개최하였다. OECD 각료이사회에 대한 국제사회의 가시성을 높이고, NGO들과의 직접 대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시도된 금번 포럼에는 WTO 사무총장·UN 사무차장·World Bank 부총재 등

국제기구 고위인사, OECD 회원국 및 중국 등 비회원국 정부각료, 국제사면기구·미 연방노조

등 시민·사회단체 지도자, 다국적기업 대표, The Economist 주필 등 언론계 주요인사 등 등록

참가자 662명(패널리스트 112명 포함) 등 총 1,0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또한 부속행사로 지식박

람회(Knowledge Fair)가 개최되어, 100여개의 지식 및 정보분야 국제기구 및 기업이 참가하여,

상기 컨퍼런스 기간중 그들의 경험, 정보, 서비스 및 결과물을 전시·소개하기도 하였다.

금번 Forum 2000는 Partnership in the New Economy 를 테마로 신경제, 세계화, 기업의

책임, 국정관리, 전자상거래, 지속개발 등 16개의 소주제를 놓고, 각 주제별 session이 동시다발

적으로 진행되었다.

The new economy and the source of growth(paras 11-15)세션에서 전자상거래가 생산성 및

3) 서병조, OECD의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 OECD, Korea@OECD 여름호, 2000년 참조

4) 금번 회의에서는 호주의 Peter Costello 재무장관이 의장직을, 캐나다의 Pierre Pettigrow 통상장관

및 핀란드의 Kimmo Sasi 통상장관이 부의장직을 수임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덕수 통상교섭

본부장(수석대표) 및 엄낙용 재정경제부 차관(교체 수석대표)을 비롯한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의 관계관들이 대표단으로 참석하였다.

5) D. Johnston OECD 사무총장은 범세계화의 관리 (Shaping the Globalisation)가 금번 각료이사회

의 주제이며 이와 관련하여, OECD는 그간 경제의 범세계화가 가져오는 혜택을 극대화하면서, 그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금후 시민사회로부터의 요

구를 정책결정논의에 반영시키고 개도국을 비롯한 비회원국에도 이같은 노력을 전파하는 방안 모

색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과제의 해결에 OECD가 계속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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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증하고 있는바, 이 분야를 규율할 수 있는 정책적 틀을 마련하

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역설하였다. 지난 6.14∼15간 이태리 볼로냐에서는 29개

OECD 회원국, 알제리아 등 20개 비회원국,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33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

석한 가운데, 세계화 시대에 중소기업의 진로를 모색하는 OECD 중소기업 각료회의가 개최되었

다. 동 회의에는 각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중소기업 관련 각료급 내지는 고위 관료들이 참석하

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정태익 주이태리대사와 신동오 중소기업청 차장을 단장으로 외교통상

부,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관계관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회의 첫날인 6.14에는

Alvarez 미국 중소기업청장 주재로 개막 전체회의가 개최되어 이태리 수상, Letta 이태리 산업

부장관 및 Johnston OECD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달하였으며, 오후에는 중소기업인

및 각국 정부 대표가 합동으로 참가하는 혁신에 관한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회의 둘째날인 6.15

오전에는 전자상거래 및 파트너쉽에 관한 워크샵이 각각 개최되었으며,주제발표자인 미국의 W.

S. McKiernan은 최근 OECD 회원국 정부가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원가 절감, 경영

의 합리화와 함께 전자시장에서의 신제품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가 주요한 혁신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위

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네트워크 접속 비용, 정보 및 기술인력 부족, 시장에서의 신뢰부족

및 현재 전자상거래 시장의 경쟁심화로 중소기업이 새로운 도전에 당면하고 있다고 진단하였

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인터넷 인프라 부족 등으로 접근비용이 높고,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인터넷 확산으로 인한 지역사회에의 영향 분석 및 인

터넷 활용율 국제비교 등이 필요함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 토론자들은 각종 문제 해

결을 위해 정부에 ①우호적 전자상거래 분위기 조성, ②물류 등 인프라 구축, ③전자상거래 관

련 규제 정비 및 경쟁 촉진, ④PC 보급 확산 지원 등이 긴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였

다.6)

III. OECD의 전자상거래 조세관련 논의

1. 전 자상 거래 의 과세 문제 점

전자상거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를 구성하는 제도적, 기술적 요소 및 정보화 인

프라 등이 복합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도적 요소는 사생활 보호, 시장 진출입, 정보 이용

가격, 조세 등 전자상거래 관련 공공정책과 법률 및 제도를 의미하며, 기술적 요소는 전체 네트

웍에서 정보의 생산·교환·이전 및 호환성을 보장하는 기술적 표준화 및 보안, 인증, 대금 결

제 등의 제반기술을 의미한다. 정보화 인프라는 유·무선 통신망 및 설비, 전화, TV, 컴퓨터 등

정보화의 기반시설 및 시스템을 가리킨다.

전자상거래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상에서의 거래관련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

6) OECD 중소기업각료회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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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기존 과세방식의 적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온라인 전자상거래

는 인터넷상에서 모든 거래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의 발생여부를 포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거래당사자의 자발적 신고 없이는 세금부과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인

터넷의 익명성은 거래당사자의 신원확인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결국 조세당국의 담세

자 확인과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전자상거래는 주로 소량의 거래가 잦은 빈도

로 발생함으로써, 세금징수 비용이 세수에 비해 오히려 과대해질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

다. 넷째, 인터넷상의 경제행위는 특성상 일정한 장소와 연관짓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과

세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1) 소득세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소득세문제는 주로 국제조세와 관련된다. 국제조세의 기본적인 과세원

칙들은 전자상거래의 도래로 일대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그 이유는 전자상거래가 이들 국

제적 과세원칙의 적용을 매우 어렵게 하는 특징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통해 기업

들은 외국의 현지에 고정사업장7) 및 자회사 등 특별한 경제활동의 거점을 갖추지 않고도 얼마

든지 현지의 고객을 상대로 현지에 실재하는 것처럼 사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의 국제적 과세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고정사업장 등이 존재하지 않아 과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인터넷 등 통신수단의 발달로 원천지국에서 물리적인 존재가 없이도 서비스업 및 제조업 분

야의 거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고정사업장 개념의 적합성 및 재해석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기존의 고정 사업장 개념에 의하면 현지국에 어느정도의 실물

적인 존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실재가 시간적, 장소적, 사업목적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

하는 경우 현지국은 사업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이익을 고정사업장 조항을 통해 현지국이 과세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상거래에 고정사업장 개념의 적용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다음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

다.8)

첫째, 컴퓨터 서버상의 웹사이트가 고정사업장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이

다.

둘째, 웹 사이트가 사업장소를 구성하는지 결정여부 및 서버가 고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서버가 휴대용 컴퓨터나 장소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과연 고정되었다

고 볼 수 있는지, 여러 나라에 소재한 서버에 동일한 웹사이트가 설치되어 있어 고객이 통신량

에 따라 임의의 사이트로 연결될 때 과연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의 문제이다.

셋째, 웹 사이트에서 수행되는 활동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 예비적, 보완적 활동의 유

형을 넘어선 활동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 광고, 주문, 결제, 저장 및 디지털 전송과

같은 자동화된 기능이 예비적, 보조적 활동에 포함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디지털화된

7)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은 OECD 모델조세조약 제5조 제1항에서 기업의 사업이 전

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로 정의

8) OECD. 1997b. Internet and Electronic Commerce Issues for Permanent Establishments ,
DAFFE/ CFA(97)14.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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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물의 데이터베이스를 어느 정도까지 상품의 재고로 볼 수 있는지와 동 데이터베이스가 검

색 및 보고장치를 가졌다면 이것이 단지, 저장, 전시 및 배달을 위해서만 유지되는 것인지를 결

정할 필요도 있다.

넷째, 웹 사이트 운영 기업과 서비스 제공자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당해 기

업의 대리인으로 취급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다섯째,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는 경우 귀속소득결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가 있다. 여러

과세관할권에 위치한 상호 연결된 서버들이 통신 부하량에 따라 신호를 자동으로 순서에 따라

접속시키게 되면 어느 서버가 어떤 활동에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이 곤란하다는 측면에서 소득

귀속을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자회사를 설치한 다국적기업의 경우에 인터넷 또는 다국적기업 모든 개별회사

를 연결하는 인트라넷 등을 구성하여 기본적으로 과세당국에 노출되지 않는 많은 거래들을 수

행할 수 있다. 즉 개별국가들의 이전가격규정과 OECD가 제정한 이전가격지침(Transfer Pricing

Guideline, 1995)9)의 적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10)

특히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이전가격 과세문제가 더욱 더 복잡해지고 있다.11) 이는 정보의 동

시적 전달 및 물리적 경계의 제거로 과세 당국이 국제거래를 확인, 추적, 수량화하는 것이 더욱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또 전자상거래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사실관계들 때문에 적용

에 어려움이 가중된다.

몇가지 어려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2)

첫째, 거래접근방식 적용의 어려움이다.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갖는 여러 가지 특성들(속도,빈

도, 익명성, 통합성 등)로 개별적 거래분석을 적용하기가 어려워 졌다.

둘째, 비교가능성 분석의 어려움이다. 비교가능성이 성립하는가 하는 점은 정상가격원칙 적용

의 핵심으로, 비교가능성은 정상가격 원칙과 이전가격결정방법을 연결시켜 주는 고리역할을 한

다. 따라서 비교가능성 분석은 전통적 방법이 제대로 적용될 수 없는 상황(무형자산의 존재 등)

을 고려하면서 활용가능한 비교가능성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활용가능한 비교가

능성의 수준은 비교할만한 신뢰성 있는 자료의 획득가능성에 달려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서는 우선 해당 거래자체에 대한 파악이 어렵고, 더구나 비교가능한 제3자거래를 충분히 찾는

것도 어렵다. 비교가능성 기준에 의할 때 제3자가 해당 다국적기업처럼 정보데이타베이스와 동

일하게 신뢰할만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사용하지 않는 한 전통적인 이전가격결정방법들이

적용될 수 없다.

9) 이 지침은 다국적기업내 이전가격을 수정할 기본원칙으로 정상가격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설정하고, 비교가능한 제3자간 거래와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비교하는 방식(거래접근방식)으로 이

전가격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대표적인 이전가격결정방법으로 비교가능제3자가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과 재판매가격법(resale price method) 그리고 원가가산법(cost plus
method)이 있다.

10) 김유찬,홍범교, 전자상거래 시대의 조세정책 , 한국조세연구원, 1998,12,p.23
11) OECD. 1997c. The Tax Policy Implications of the Communications Revolution ,

DAFFE/ CFA/ WP6(97)6., p .7-10
12) 이성봉·김유찬, 전자상거래 조세관련 국제논의와 대응방안 , 통상법률, 법무부, 1998, 10,

p.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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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능분석의 어려움이다. 기능분석(functional analysis)은 특수관계기업간 거래에서 관련

기업들이 수행한 기능과 비교가능 제3자거래의 관련 기업들이 수행한 기능을 분석하는 것으로

특수관계기업간 거래의 본질과 특성을 밝혀 내고, 동시에 특수관계기업간 거래와 제3자거래의

비교사능성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익할당법이 적용될 경우 거래에 대한 특수관계

기업간 상대적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다. 특수관계기업간 이루어진 전자상거래의 경우 그 내용

자체가 복잡하고 특수한 것이 많기 때문에 기능분석을 실시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특히 전자

상거래 과정에서 컴퓨터에 의해서 수행된 기능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넷째, 무형자산의 구분과 평가의 어려움이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거래를 구분하여 별도로

취급해야 한다. 거래 결과에 무형자산이 끼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이전가격 결정이 제대로 이루

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등을 통해 다국적기업은 생산기술, 마케팅, 데이터베이스 등 무

형자산의 사용이 보다 용이해졌고, 새로운 형태의 무형자산이 인터넷에 적합하게 개발되어 무

형자산과 유형자산 및 서비스간 분명한 경계를 짓는 것이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다.13) 특히 무

형자산의 효과를 수량화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고 여러 무형자산들이 결합된 경우 더욱 복잡해

지고 있다.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하는 소비세로 미국과 호주를 제외한 OECD

모든 회원국들이 도입하고 있다. OECD 회원국에서 부가가치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평균 30% 정도이다.14) 전자상거래는 많은 경우 국제적인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이용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어떻게 과세하는가에 따라 각 국가의 조세수입은 달라질 수 있다. 조세수

입과 관련된 문제 이외에도 현재 각 나라에서 부가가치세를 인터넷을 통한 재화와 용역의 제공

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공급장소이다.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가 국내에서 소비되기 위해 제공되는 경우

국내에서 일정한 세율로 과세되며 국외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즉 소비지에

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를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라 한다.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

로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소비지국 과세원칙은 정당성이 있다. 국제무역 측면에서도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나 수입되는 재화가 모두 동일한 조세부담을 진다는 측면에서

무역의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납세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공급

자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공급자가 소비자를 대신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납세의무는 재화

와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 즉 공급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공급자의 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공급장소로 보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납세의무는 공급장소에서 발생한다.

대부분의 재화 및 서비스의 제공시 공급장소는 소비장소와 일치한다. 따라서 공급장소 과세원

칙은 소비지 과세원칙과 합치된다. 그러나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공자의 사업장 및 고정시설이

소비자가 소재하는 지역 또는 국가에 존재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공급

장소 개념과 소비장소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15)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에 적용되는 기

13) OECD 1997c, p.12
14) 박윤준, 전자상거래와 조세(I)", 월간조세, 통권114호, 조세통람사, 1997,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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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고정된 장소(fixed place)의 개념은 전자상거래의 과세에 있어 충분히 포괄적인가 하는 의

문이 생기며, 기존의 공급장소(place of supply) 및 사업장소(place of establishment)의 개념규

정을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6)

둘째, 상품과 서비스의 구별이다. 부가가치세에서 재화와 서비스는 구별하여 과세된다. 기술

의 발달로 신문이나 책이 인터넷으로 제공되며 이 경우 재화가 물리적 실체(physical identity)

를 잃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를 구별하는 기준이

새로 정립될 필요성이 생긴다. 문제는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의 분류에 따라서 사업자가 그들의

상품을 서비스로 판매하거나 또는 그 반대의 입장을 취함으로서 과세회피를 시도할 수도 있다

는 점이다.17)

셋째로 서비스의 유형이다. EU내 회원국에 적용되는 공급장소의 원칙에 따르면 통신이나 방

송서비스의 경우, 공급자의 소재지국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반면 기술자문서비스나 데

이터 프로세싱, 정보서비스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소재지국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보며 각각

공급지국에서 과세한다.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서비스가 복합된 신종 서비스

가 생겨나면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의 유형의 구분에 따라 과세권이 달라지므로 이들 서비스들의

유형분류의 문제점이 발생한다.18)

(3) 관세

기존의 상거래에서 관세부과 대상이던 재화가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

는 경우 거래수단(기존의 거래방식과 전자상거래 방식)간 과세차별의 문제가 생긴다. 대표적인

경우가 소프트웨어, 영화필름, 비디오, 전자책 등의 경우가 될 것이다. 특히 우편주문이나 전화

주문의 경우보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환이 용이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상품주문이 늘어날 것이

고, 기존 매체를 통한 거래를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대체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되면 관

세가 부과될 수 없어 조세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무관세가 각국의 조세수입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는 이유로 무관세 관행유지는 가능하지만 이를 영구화하며 법제화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

이다. 또 한가지 문제는 무관세의 범위문제이다. 전자상거래는 사이버상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탐색, 상담, 주문, 지불단계를 거쳐 주문 전제품의 배송까지의 전과정이 사이버로 가능한 온라

인상품(on-line product)"과 배송은 종전의 항공, 해운 등의 방법을 거쳐야 하는 오프라인 상품

(off-line product)"으로 이분할 수 있다. 말하자면 온라인 상품은 상품배달까지 인터넷에서 완료

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음악, 영상물, 전자출판물 등의 디지털제품과 여행정보 등 서비스를

말한다. 모든 나라가 이 같은 온라인 상품은 전자적 신호일 뿐 물품이 아니라고 보므로 전세계

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없다.19)

15) OECD. 1997d. questionnaire-Electronic Commerce Related Supplies : Indirect Taxes ,
DAFFE/ CFA/ WP6(97)6. p.2-4

16) OECD. 1997a The Communications Revolution and Global Commerce : Implications for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 DAFF/ CFA(97)35/ REV2. p.15

17) OECD 1997a, p.19
18) OECD 1997a, p.20
19)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와 국제무역, 1999,11.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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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인터넷으로 주문되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배달되는 오프라인 상품의 경우이다.

만일 이 같은 오프라인 상품에 대해서도 무관세가 인정된다면 이는 동일제품에 대한 국내공급

자와 인터넷 공급자간에 불공정과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20)

2. OECD의 전자상거래 과세 논의

OECD는 재정위원회의 여러 작업반별로 전자상거래와 관련되는 문제를 활발히 논의하고 있

다. 재정위원회 소비세특별회의 비공식작업반은 국제간 서비스교역에서 현재의 부가가치세 공

급장소규정을 적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거래를 소비지

국 과세원칙에 충실하게 과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재정위원회 제1실무작업반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과 관련된 쟁점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고정사업장의 유무는 외국기업의 사업소득

에 대한 원천국의 과세권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와 관련해서 동 작업반은 두가

지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첫째, OECD 모델조세조약에서 사용되는 기존 고정사업장 개념을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기업활동에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둘째, 전자상거래의 발전이

고정사업장 개념 자체에 어떠한 변화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재정위원회 제6실무작업반은 전자상거래와 이전가격(transfer price)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전가격제도는 간단히 말해서 다국적 기업의 특수관계자간 내부거래가 제3자간 정상적 거래와

차이가 나는 경우 이를 수정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국적기업의 내부거래가 전자상거

래로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이전가격제도와 관련된 접근방법이 적용되기가 어려워질 수 있

다. 동 작업반은 이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다.

그리고 재정위원회 특별작업반은 전자상거래가 납세협력수준에 미치는 긍정적 측면 및 부정

적 측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있다.

첫째, 기업 및 통화당국이 직면한 부정행위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고 이러

한 조치들이 세무행정상의 목적에 어느 정도 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

둘째, 전자상거래로 인해 세무행정당국이 직면한 위험요소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인터

넷 비즈니스 모델의 고안과 이러한 고안이 세무행정과 관련한 위험요소를 국내 및 국제적 협조

에 의해 어느 정도 경감시키는지에 대한 검토

셋째, 기업활동 목적에서 개발된 장치들이 세무행정당국이 필요한 수단과 맞지 않거나 상충

되는 경우 납세협력도의 제고를 위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수단의 확인

넷째,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대 납세자서비스 및 행정 수행 능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최선

의 실행방안 마련

다섯째, WP8(조세회피 및 탈세 관련 실무작업반)의 훈령 내에서 전자지불시스템이 가지는 합

의 검토 등이다.21)

20) 안세영, 사이버무역시대 전자상거래의 국제통상이슈에 관한 고찰 , 국제통상연구, 국제통상학회

제4권 2호, 1999, p.166
21) OECD. 1998. Electronic Commerce: Taxation framework Conditions ,

DAFFE/ CFA(98)38/ REV3.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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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와 전자상거래 각료회의에서는 재정위원회가 준비한 Electronic Commerce : Taxation

Framework Conditions"라는 문건(OECD 1998)에 포함된 실행계획을 각료회의에 제출하여 승인

받을 예정이다. 이 문건은 전자상거래에 적용되어야 할 다섯 가지 과세원칙22)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과세체계와 관련해서 5가지 요소를 열거함으로써 기존의 전자상거래 과세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면서 과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납세서비스(taxpayer service)이다. 과세당국은 납세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

해 과세 체계의 운영에서 이용 가능한 기술과 상거래의 발전을 활용해야 한다.

둘째, 조세행정, 납세자파악 및 필요정보(tax administration, identification and information

needs)이다. 과세당국은 납세자를 확인하고, 조세체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신뢰할만하고 검증가능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징세 및 통제(tax collection and control)이다. 각국은 조세의 징수와 통제를 위해 적절

한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 징세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위한 메카니즘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OECD 모델조세조약에 이와 관련된 문구들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소비세(consumption taxes)이다. 국제적 거래에 대한 소비세규정은 소비가 이루어진 관

할권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어떠한 공급이 어느 과세

관할권에서 소비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상황에 대한 국제적 합의도출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국제조세 조치 및 협력(international tax arrangements and cooperation)이다. 조세조

약 및 이전가격 분야에서 발전시켜온 국제조세규범들에 중심이 되는 원칙들이 전자상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전자상거래의 몇몇 측면들과 관련해 모델조세조약이 어떻게 적

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23)

동 문건은 추가적으로 오타와 각료회의 이후 논의할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이슈들을 열거하고

있다. 그 내용은 주로 앞의 과세원칙과 과세프레임워크 요소들의 구체적인 적용과 관련된 사항

들이다. 납세서비스(taxpayer service)와 관련해서는 특히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국제적 합의도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세행정, 납세자파악 및 필요정보(tax

administration, identification and information needs)와 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 참여기업에 대

한 전통적인 납세자 파악 관행의 채택 문제, 그리고 전자서명에 의한 납세자 파악을 허용하기

위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의 개발을 논의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징세 및 통제(tax collection and

control)와 관련해서는 자진납세를 포함해서 납세협력 유도전략의 개발을 과제로 제시했다. 소

비세(consumption taxes)와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소비지의 개념, 공급장소규

22) 첫째, 중립성(neutrality)이다. 전자상거래의 여러 형태간, 상거래의 전통적 형태와 전자적 형태간

과세가 중립적이며, 공평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효율성(efficiency)이다. 납세자의 납세순응비용

과 과세당국의 행정비용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셋째, 명확성 및 단순성(certainty and simplicity)
이다. 과세규정은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단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납세자가 거래에 따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조세가 계산되는지의 과세결과를 미리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효과

성 및 공정성(effectiveness and fairness)이다. 과세는 적기에 적정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과

세회피 및 탈세의 가능성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유연성(flexibility)이다. 과세체계는 기술

및 상거래의 발전에 항상 보조를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유연하여야 한다.(자료 : OECD 1998,
p.5-6)

23) OECD 1998,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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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및 서비스와 무형자산의 정의 등에 대한 국제적 합의도달을 과제로 채택했다. 국제조세조치

및 협력(international tax arrangements and cooperation)에서는 고정사업장 및 귀속소득에 대

한 과세관할권, 과세소득구분, 이전가격지침 등의 명확화와 기존의 양자 또는 다자간 조세협정

의 활용증진 방안 및 유해조세경쟁 방지 방안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24)

IV. 전자상거래 과세 향후 전망과 우리의 대응

1. 내 국세

미국, EU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존의 조세원칙이 전자상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으며, 이는 1998년 10월에 열린 OECD 오타와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천명되었다.

그러나 기존 조세원칙의 적용에 대한 동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내국세의 신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서로 큰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 상거래에서 내국세 부과금지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현재 다소 차이가 있는데 내국세

부과금지를 적극 주장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로 미국은 인터넷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이미 무관세원칙을 내세웠으며, 최근에는 내국세마저도 물리지

말자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미국의 주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의 일

부국가와 싱가포르 등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내국

세의 경우 현존하는 이외의 새로운 세금 부과금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이들 국가에

비해 간접세 비중이 높아 국제기구에서 내국세 문제가 논의될 경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높다.

내국세 신설에 관련하여 미국은 현존하는 것 이외의 새로운 세금 부과 금지를 주장하고 있

다. 이러한 주장은 새로운 세금의 부과가 전자상거래를 왜곡 또는 위축시킬 수 있으며, 국가간

조세주권 및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경제적으로 유사한 거래에 대한 과세차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EU 등은 물론

미국내 일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의 근거로는 기존

상거래와의 차별 문제와 세수의 확보 문제를 들고 있다. 특히 EU는 세수확보차원에서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거래를 서비스로 보아 소비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

또한 현재로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내국세 징수규정 미비와 거래포착의 어려움으로 조세가 부과

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 대장성을 중심으로 거래 규모가 큰 업자에 대해 거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통해 소비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새로운 내국세의 신설은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판단되며 향후 많은 나

라가 전자상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조세 징수방법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4) 정영헌, 전자상거래와 조세정책 , 한국조세연구원, 개원5주년 기념심포지엄, 1997,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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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 득세 와 부가 가치 세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부과 과정에서 과세관할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먼저 기존 상거래에서의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공급장소 (Place of Supply)에

서 부과되어왔으나, 전자상거래의 출현으로 공급자는 소비자의 소재지국에 가시적인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되어 과세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더라도 물리적 공급

장소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 부과에 적용

되는 고정된 장소 (Fixed Place)의 개념이 전자상거래의 과세에 적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발

생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의 공급장소 및 사업장소 (Place of Establishment)의 개념규정을 수정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는 현재의 국제적 과세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고정사업장 등이 존재하지 않아 소비지국이 과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인터넷을 통

해 기업들은 소비지국에 고정사업장이나 자회사 등 경제활동의 거점을 갖추지 않고도 얼마든지

현지의 고객을 상대로 사업활동을 전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지국에 자회사나 고정사

업장을 설치한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도 인터넷 혹은 인트라넷을 활용하여 과세당국에 노출되지

않고 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소비지국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EU는 1997년 7월 공급장소의 개념을 공급자의 사업장이 존재하는 곳이 아니

라 소비자가 위치하는 곳으로 수정하였다. 이는 서비스의 소비가 공급자의 사업장이 아닌 소비

자의 거주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를 통해 고정사업장이 없이 거래를 하는 기

업에 대해서도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덧붙

여 EU는 소비자의 거주지에서의 과세를 위하여 수요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가지는 대리

납부제도의 적용과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등록되지 않은 소비자에게 서비스가 공급될 경우 해외

의 서비스 공급자는 소비지국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였다. 일본 역시 앞에서 언급했

던 소비세의 신설을 검토하면서, 해외 공급자들로 하여금 국내에 거래보고를 의무화하여 고정

사업장의 존재와 관계없이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할 의사를 비치고 있다. 이러한 EU나 일본

을 비롯한 각국의 노력과 별도로, 소득세 부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소득 원천지국에 대하여 저

율의 원천과세권을 인정해주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향후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권은 물리적 고정사업장의 존재와는 관계

없이 소비지국이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그 행사방법은 각 국이 서로 다른 수단들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 관 세

전세계 전자상거래의 85%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25)에서는 전자상거래의 무관세화는

25) 미국은 세계 인터넷 이용자의 약 85%, 인터넷 가상상점의 90%, 인터넷 컨텐츠의 90%를 장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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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산업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자연히 무관세화 주장을 가장 먼저 주장한 나라

도 미국이다. 미국은 1997년 7월 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 26)에서 전자

상거래 무관세 지대화를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주장은 결국 1998년 5월 WTO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WTO 각료선언 으로 채택되었다. 이 선언으로 온라인 거래에 대한 무관세 관행은 잠정적

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지만 논란의 여지는 아직 많이 남아있으며 또한 향후의 방향

도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현재로서는 무관세화를 주장하고 있는 미국측과 관세화를 추진하고

있는 EU,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간의 논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가늠하기 어렵

지만, 대체적으로 무관세화 원칙은 폐기되거나 적어도 상당부분 후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관세 원칙의 문제점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세수확보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아직

은 전체 상거래중 전자상거래의 비중은 미미한 편이지만, 향후 그 비중이 급속히 증대될 것으

로 예상되는 만큼 각국 정부로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 원칙을 고수할 경우 세수 확보에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자상거래 관련 수출보다는 수입이 월등히 많은

대부분의 국가들로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EU는 주문, 결제, 배달이 모두 인터

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On-Line) 거래에 대한 무관세화에는 동의하지만 주문과 결제는 인

터넷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상품은 물리적으로 배달되어야 하는 오프라인(Off-Line)거래에 대해

서는 관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며, 또한 온라인 거래에 대해서도 관세는 포기하더라도 간접세

비중이 높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수입 부가가치세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

라서 현재까지 물리적으로 배달되어 오던 CD, Video, 도서류 등의 온라인 전송이 가능해질 경

우에도 세수확보와 역내 공급자들에 대한 역차별의 방지를 위해 이들을 서비스 공급으로 보아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S)에 따라 수입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역시 현재까지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부과의 법적 근거나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무

관세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대장성을 중심으로 향후 관세화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와 반대로 미국은 자유무역의 이점과 지정학적 경계의 결여라는 관세부과의 기술적 문제를 들

어 인터넷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모든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화를 주

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이 들은 온라인 거래에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거래에 대해서도 해

당 재화나 서비스가 인터넷을 통해 배달이 가능한 경우 관세부과의 비차별원칙에 따라 무관세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주장은 정보기술상품의 무관세화를

규정한 ITA협정과 맞물려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무관세 원칙의 또 다른 문제는 기존의 상거래에서 관세부과 대상이던 재화가 인터넷을 통하

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 개설 현황을 보면 1997년 현재 미국 25만여개, 일본 4000여개, 한국 200
여개로 미국은 세계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까지 미국에서만 4,600만명

의 소비자가 1인당 연간 350달러를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지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6) 이 보고서는 백악관 정책보좌관 매거지너가 중심이 되어 각 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작업 결과로, 민간주도, 정부규제 방지, 필요최소한의 정부 개입, 분권적이고 하의상달 형태의 인

터넷 특성 인정,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관된 원칙 제정 등 5가지 원칙과 다음과 같은 9가지 권

고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① 무관세화 및 새로운 과세금지, ② 전자지불제도의 채택, ③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국제통일규범 마련, ④ 지적 재산권 보호, ⑤ 개인생활 보호, ⑥ 보안 보장, ⑦ 통

신인프라와 정보기술에 대한 자유시장 접근, ⑧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규제 폐지, ⑨ 업계에 의

한 자발적 기술표준 개발 등이다. 이의 내용은 US Government(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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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주문되고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거래수단별 과세차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미국과 EU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관세부

과의 기준을 온라인 거래에 두고 온라인 거래가 가능한 오프라인 상품들에 대해서도 무관세 원

칙을 적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EU는 그 기준을 오프라인 거래에 두고 동일 상품의 온라인 거래

에 대해서도 GATS를 통한 수입 부가가치세의 부과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결론은 상호간

입장차이가 커 쉽게 내려지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EU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들과 미국간의 힘 겨루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외에도 오프라인 전자상거래와 유사한 형태인 우편주문 (Mail Order)에 대한 관세의 부과

여부에 대한 논란 등 여러 가지 쟁점들이 아직은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4. 우 리의 대 응 방 안

현행 국내 관세법상 서비스는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오프라인 전자상거래의 경우 수입되

는 재화가 관세대상 품목일 경우 이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경우

에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또한 현행 관세법상 인터넷을 통한 재화

인도는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관세의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향후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현재까지 물리적으

로 배달되던 제품들도 인터넷으로 거래되기 시작되고 있어 EU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은 세수확

보와 국내 사업자들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여진다.

우리 나라의 현행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제4호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 나라에 수

입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당해 물품에

관련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 당해 물품의 거

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가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

다. 또 관세법 시행령에서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제4호의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와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않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 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

을 말한다 고 하여 저작권 뿐만 아니라 노하우도 포함시켰다. 따라서 관세법 제3조의 수입물

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라는 규정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지급되는

사용료 소득은 관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다만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저작권이나 노하우의 경

우에는 현실적으로 관세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상품별로 구분해보면 소프트웨어와 전자책의 경우 매체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

으나 비디오, 영화필름 등에 대하여는 매체뿐만 아니라 수입품 전체를 대상으로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상거래 방식으로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되는 경우와 이들 재화가 온라인으로 공급

되는 경우는 관세부과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대우받게 되므로 중립성의 원칙이 무너진다는 문제

점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들에 대한 관세는 현재 매체에 대하여만 과세하거나 낮은 수준

의 종량세 구조로 되어 있어서 비관세화가 현질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아니다.27)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소비지 과세원칙이 적용되고 있지만, 국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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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에 대해서만 과세를 규정하고 있어 수입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재화형태의 상품이 점차 디지털 파일형태 (Digitized Products)로 변환되고

있으며, 또한 국제적으로 이들의 거래가 서비스로 간주되는 추세여서 심각한 세수누출의 우려

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입각해서 서비스에 대한 공급장소

의 개념과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는 대리납부제도를 이미 도입하여 외국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그 대가

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토록 되어 있고 또 납세관리인제도가 있어 사업

자가 사업장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두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

라의 대리납부제도는 면세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용역에만 적용되며, 개인이나 과세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용역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개인소비자의 주문이 향후 급증할 것

으로 예상되므로 현행 제도하에서는 세수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대리납부제도를 개인에게 확

대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이나 납세비용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대리납부의무를 지울 수 없다. 개인에 대하여 공급되는 외국의 용역에

대하여는 대리납부제도가 아니라 납세관리인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즉 우리 나라는 이

납세관리인제도를 사업장이 없는 국외상업자가 국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OECD 모델조세조약은 지금까지 직접세분야의 문제에 대하

여 국가간 조정의 기능을 하였으나 향후 간접세분야의 소비지국과세원칙의 실현을 위한 국가간

의 상호협조를 위하여도 필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과세될 수 없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

규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공급장소에서 부가가치세 과세가 이루어지나

특정종류의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그 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와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토지관련 서비스나 운송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

다. 이런 서비스의 경우에 사업장이 아닌 소비가 이루어지는 곳에 동서비스에 대한 공급장소라

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지국과세원칙에 충실한 부가가치세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

나 우리 나라의 제도에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용역이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

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함으로서 서비스가 소비되는 곳에서 과세되도록 하는 소비지국과

세원칙의 실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향후 서비스 종류별로 실

제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근접한 세분된 공급장소의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28)

소득세에 관련하여 우리 나라는 주요 자본 교류국들과 맺은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

나 인터넷 거래의 특성상 점차 고정사업장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나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국내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소득을 얻는 국외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하여 적절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바, 그 대안으로서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확대하여 대응하는 방안과 고정

사업장과의 관련여부에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원천과세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27) 이성봉·김유찬, 1998, p.142
28) 이성봉·김유찬, 1998, 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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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는 방안, 그리고 극단적으로 매출액으로 구분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29) 우선

웹사이트 등을 일률적으로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것이 일반론이다. 우

선 이들이 사업의 보조적인 기능만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고정사업장으로 규정하더라도 워

낙 이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과세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 그리고 원천과세가 실효성 있게 이

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조세조약에는 사업소득이

나 인적용역소득은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없는 경우 과세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는 우리 나라가 맺은 조세조약을 전면 개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는 우리

나라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또 현행법상 우리 나

라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따라서 사업소득에 대하여 우리 나라가 과세할 수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제도와 연계시켜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소득세의 경우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법상 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어느 정도 사업기반을 두고 있다고 보고 이러

한 사업자가 국내에 가진 접속점을 기능별로 파악하여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다. 결국 소득의 발생여부의 파악이 부가가치세의 성공적인 징수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30)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는 경우 인터넷 상거래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컨텐츠산업은 무관세

화에 의해서 그 수출입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 부문에 대한 우리의 경쟁력이 크지 않기 때

문에 컨텐츠산업의 경상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소프트웨어, 각종 컨텐츠, 서비스

등은 향후 전개될 정보화사회·지력사회의 경쟁력 기반이 되는데 이의 취약성으로 인해 한국경

제의 장기적 토대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현재 무관세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인

터넷을 통해 거래될 수 있는 분야(컴퓨터 소프트웨어, 오디오/ 비디오 컨텐츠, 기타 서비스 등)

만이고 실물상품은 제외되어 있으나, 인터넷 교역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향후 실물상품으로까지

무관세의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인터넷거래에서의 실물상품의 무관세화는

WTO체제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유무역의 속도에 맞추어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31) 또한 전자

상거래부문에서의 국제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력, 정보 인프라 등의 정보기반 구축도

선진국에 비해 늦은 편이다.

따라서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있어야 한다. 정부의 지원방향은 전자상

거래에 대한 기업의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은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정비,

행정의 효율화, 전반적인 기술잠재력 향상,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도 정비 등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제공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역할은 종전의 직접적인 규제 개입

에서 민간부문의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은 선진기업의 대응상

황과 시대적 조류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정부와 협력하여 자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9) OECD 1997a, p.24-25
30) 이성봉,김유찬, 1998, p.143
31) 김용복, 인터넷라운드의 추진 전망과 대응 , 기업경제,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7.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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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국제교역수단으로 급부상 함에 따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국제교역질서의 구축을 위한 국제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조세 관할 건, 조세 회피와 탈세 등에 대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과 불건전 정보의 확산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 지적 재산권 보호, 신종 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의 문제가 국제적 문제로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인터넷라운드에서의 주도권장악을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지역국가들도 협의체를 구성,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인터넷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2억명 가량 사용자들이 가입, 국내는 물론 해외로부터의 상품의 주문·구입 등에 널리 활용하

고 있으며 이미 국내에서도 신용카드회사나 백화점 할인유통업체 등이 인터넷상점을 운영중이

다. 그러나 인터넷상거래는 지급결제안정성이나 세금부과문제 등 해결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전자상거래는 비교적 최근에 그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분야이며 또한 그 변화 속도가 매

우 빨라 아직까지 이에 대응한 적절한 국제 규약이나 제도가 만들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제 기구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국의 이해가 첨

예하게 대립하는 부문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합의에 이르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

서 우리도 이들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며, 사안에 따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

는 국가들과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우리 나라의 경우 전자상거래 관련 수

출보다는 수입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의 부과 수단, 인

터넷을 통한 서비스의 거래에 대한 과세 대책,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

세의 부과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부내 부처간 종합적인 조정 및 연계·협력 체제 구축을 이뤄야 하고, 인터넷 전자상

거래가 컨텐츠산업을 중심으로 무관세화 되고 거래가 활발해질 것에 대비해 컨텐츠산업의 육성

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인터넷의 하부구조를 형성하는 정보기술제품과 관련하여 ITA(정보통신협

정)에서 합의된 무관세화 대상제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추가협상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전자상거

래와 관련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이 요구된다. 아직까지 전자상거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피동적,

수동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기업이 많으며, 전문 기술인력은 물론 전문인력을 양성할 전문교육

기관도 미흡하다.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망된다.

이상을 고려할 때, 전자상거래 국제논의에 대한 우리의 대비도 향후 1-2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바, OECD등 국제기구의 논의에 민관이 공동으로 적극 참여하면서 관련 국내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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